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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연구팀

김유나 선임

1. 개요

국제 통상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경제 협력과 

통상 교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의 IP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감시대상국 목록을 갱신하고 

있다.1) 지난 4월 30일, USTR은 <2026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및 방송 불법 복제 문제, 집중관리단체(CMO)의 공정성 확보,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AI와 저작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금년도 지정 감시대상국(총 26개국)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1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2), 19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변화로는 베트남이 감시대상국에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되었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되었으며, 유럽연합(EU)은 감시대상국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반면, 불가리아는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 및 형사집행 진전 등을 이유로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2013년 우크라이나 이후 13년 만에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된 점에서 주목된다. 

USTR은 그 근거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미흡, 광범위한 위조상품에 대한 집행 부족, 국경 집행 미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대응 부족, 케이블·위성 신호 도용에 대한 형사조치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1)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제182조에 의거, USTR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 그룹별로 분류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무역상의 보복 조치
를 취하는 등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2)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PFC)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가 
개시될 경우 해당국에 공식 협의를 요청하고, 지식재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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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국(1개국) 우선감시대상국(6개국) 감시대상국(19개국)
Ÿ 베트남(Vietnam) Ÿ 칠레(Chile)

Ÿ 중국(China) 
Ÿ 인도(India)
Ÿ 인도네시아(Indonesia)
Ÿ 러시아(Russia) 
Ÿ 베네수엘라(Venezuela)

Ÿ 알제리(Algeria)
Ÿ 아르헨티나(Argentina)
Ÿ 바베이도스(Barbados)
Ÿ 벨라루스(Belarus)
Ÿ 볼리비아(Bolivia)
Ÿ 브라질(Brazil)
Ÿ 캐나다(Canada)
Ÿ 콜롬비아(Colombia)
Ÿ 에콰도르(Ecuador)
Ÿ 이집트(Egypt)

Ÿ 유럽연합(European Union)
Ÿ 과테말라(Guatemala)
Ÿ 멕시코(Mexico)
Ÿ 파키스탄(Pakistan)
Ÿ 파라과이(Paraguay)
Ÿ 페루(Peru)
Ÿ 태국(Thailand)
Ÿ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Ÿ 튀르키예(Türkiye)

2) 저작권 관련 핵심 이슈

  (1) 온라인 및 방송 불법 복제

보고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19년 6월 발표된 ｢디지털 영상의 불법 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3)는 온라인상 영상 불법 복제로 인해 미국 경제에 연간 최소 292억에서 최대 710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림 리핑, 불법 IPTV, ISDs4), 케이블 사업자의 

신호 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종 저작권 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며, 극장 내 무단 캠코딩, 콘솔 게임 

소프트웨어 복제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2) 집중관리단체의 공정성과 내국민대우 원칙

보고서는 전년도와 같이 CMO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용료 징수와 

분배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사용료의 수입·지출 내역, 수수료율, 

징수 및 분배 규칙, 경영 상태 등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 분배 및 보상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CMO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3)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보고서는 일부 국가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정부가 

민간 부문에 지식재산권 존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 DAVID BLACKBURN et al, Impacts of Digital Video Piracy on the U.S. Economy, NERA Economic Consulting, June 2019,  
EXECUTIVE SUMMARY.

4) Illicit Streaming Devices, 불법 복제 및 스트리밍 장치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셋톱박스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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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I와 저작권

미국은 저작권 보호가 보장되는 AI 법체계와 저작물 이용을 위한 자발적 라이선스 체계를 지지하며, 전 

세계적인 AI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 저작권 쟁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밝혔다. 

  (5) 우리나라 관련 내용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18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2026년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의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별도의 우려 사항이 제기되지 않은 반면, 상표 위조의 경우, 중국, 인도, 

튀르키예와 함께 위조상품 공급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그 외 우리나라 관련 내용으로 ▴EU의 배타적 지리적 표시(GI) 조항에 대응하여 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였다는 점,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에 우려를 표하였다는 점,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대외협력국(OPIA)과 한국 지식재산처 간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는 점,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 등이 

참여하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는 작년과 유사하게 언급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결론 및 시사점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흐름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한다. 2026년 보고서는 온라인 및 방송 

불법 복제 문제, 집중관리단체(CMO)의 공정성 확보,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존 현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AI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자발적 라이선스 체계의 중요성도 새롭게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AI와 

저작권 관련 법제 정비, 국제 공조 및 집행 역량 강화를 지속함으로써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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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Ÿ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6/2026%20Special%20301%20Report.pdf


